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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계약의 성립

제1절

원칙의

적용범위

제1:101조 원칙의 적용

제1절

일반규정

제2:101조 계약성립의 요건

제1:102조 계약의 자유 제2:102조 의도

제1:103조 강행법 제2:103조 충분한 합의

제1:104조 합의유무 문제에 대한 적용 제2:104조 개별적 합의하지 않은 조건

제1:105조 관습과 관행 제2:105조 완결조항

제1:106조 해석과 보충 제2:106조 서면에 의한 수정

제1:106조 유추에 의한 원칙의 적용 제2:107조 승낙없는 구속력의 약속

제2절

일반의무

제1:201조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

제2절

청약과

승낙

제2:201조 청약

제1:202조 협력의무 제2:202조 청약의 철회

제3절

용어 및

기타규정

제1:301조 용어의 의미 제2:203조 청약의 실효

제1:302조 합리성 제2:204조 승낙

제1:303조 통지 제2:205조 계약의 성립시점

제1:304조 기간의 계산 제2:206조 승낙의 기간제한

제1:305조 인식과 의도의 간주 제2:207조 지연된 승낙

제2:208조 변경된 승낙

제2:209조 일반약관의 충돌

제2:210조 직업적 서면확인

제2:211조 청약과 승낙없는 계약체결

제3절

교섭책임

제2:301조 신의성실에 반하는 교섭

제2:302조 비밀성 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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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CISG PICC PECL

입법취지

및

의의

­국제적 통일법

­구속력 있는 실정법률

­법리적 보편타당성

­비구속적 법규범

­법리적 일반원칙

­법적 합리성

­국제사법의 판결기준

­비구속적 법규범

­유럽 계약법상 일반원칙

­유럽 역내 법적 기반

­유럽통일계약법전의 기초

적용범위 ­국제물품매매계약 ­국제상사계약

­순수한 국내계약 및

­상인과 소비자를 포함한

모든 계약 (유럽역내적용)

일반적 

의무

(신의칙)

­CISG가 채용한 규칙 및

조항해석에만 적용

[제7조 (1)]

­신의칙 및 공정거래규정

[제1.7조 (1)]

­현저한 불균형

[제4.8조 (1), (2)(C)]

­강행규정으로 신의칙 및 

공정거래규정(제1:201조). 

단 유효한 계약을 전제

­상호협력의무(제1:202조)

­합리성에 관한 규정보유

(제1:302조)

­협력의무 (제1:202조)

계약교섭상 

과실책임
­명시적 규정내용 없음

­비밀유지의무(제2:16조)

­불성실한 교섭

[제2.15조 (1)]

­신의칙에 반하는 교섭

(제2:301조), (제6:101조)

-비밀유지의무(제2:302조)

합의의 

구속력

­행위에 따른 동의

[제18조 (3)]

­합의의 구속력

(제2.1조, 제2.2조)

­의외 조건, 약관의 충돌

(제20조, 제2.22조)

­충분한 합의의 세부요건

(제2:103조, 제2:104조)

계약의 

성립요건에 

관한 

법규제

­청약의 기준

[제14조 (1)]

­청약과 승낙없는 계약성

립규정의 제시가 없음

­CISG에 비하여 신축적

(제2.2조)

­청약의 유인에 대한 언급

이 없음

­CISG 및 PICC에 비하여

적극적이고 구체적 규정

(제2:201조)

­[제2:202조 (3)]

­승낙의 사소한 변경

[제19조 (2)]

­도달주의(제18조)

­도달주의(제2.6조)

­통지에 대하여 도달주의

(제1.9조)

­청약, 승낙없는 계약유효

성(제2:201조, 제2:211조) 

­불이행에 의한 통지는 

발신주의(제1:303조)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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